
◉김해시 고시 제2021-92호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0-336호(2020.11.13.)로 변경 승인된 병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병동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김해시의 지속적인 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며, 토지공간의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지역생산성 제고 및 지역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산 업 단 지) 1공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1233번지 일원

2공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1264번지

3공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산2번지 일원

지구외 도로) 3공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3번지 일원

○ 면 적 : 산업단지) 295,539.5㎡ (1공구(준공) 155,812.4㎡, 2공구(준공) 16,930.1㎡, 3공구 122,797.0㎡)

지구외 도로) 5,819.0㎡ (3공구 5,819.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공구) 2014~2020.06.30. [1공구 준공인가 2020.06.26(김해시공고 제2020-2568호)]

2공구) 2014~2020.12.31. [2공구 준공인가 2020.12.11(김해시공고 제2020-4717호)]

3공구) 2014~2021.12.31.

○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C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추가, 가구 제조업(C32), 기타 제품 제조업

(C33)-추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1공구(준공) :변경

○ 2공구(준공)

○ 3공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37개사

구 분
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주 소

대표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 정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1
기정 주식회사 오토텍 대표 이민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83

변경 한선기업 대표 김도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74-35

신규
업체

2 대흥공업 주식회사 대표 김재환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74번길 135
3 우창벤딩 대표 정선희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27번길 66-36
4 주식회사 정광테크 대표 이창열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74번길 122
5 한창목재 대표 곽동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12-13
6 영광시엔시 대표 손환모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13-2
7 경도볼트공업사 대표 조규화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662번길 30 (안동)
8 주식회사 보성신소재 대표 박성기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099번길 112, 112호
9 주식회사 대성산기 대표 박진홍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 113
10 은성기계 대표 강대성 외 1명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BL-8
11 태양기계 대표 강상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256
12 NH테크 대표 최석진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16번길 208-13
13 제일테크 대표 김상구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237-1
14 화성공업 주식회사 대표 이종두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194
15 주식회사 제이에프코리아 대표 조정표 경남 창녕군 도천면 경남대로 3081
16 신한스틸 주식회사 대표 최숙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4로 11(범방동)
17 주식회사 에이티지소프트 대표 오세문 경남 김해시 가야로169번길 5, 13층 1301호(삼계동,블루시티퀸덤)
18 주식회사 에스와이스틸 대표 고석식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77-42
19 주식회사 서진 대표 김진세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54-101
20 엔유엔지니어링 대표 오병건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135-47
21 주식회사 제이정밀 대표 정용범 경남 김해시 유하로133번길 94-4(유하동)
22 주식회사 스타에어테크 대표 서정기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2-5
23 주식회사 성은테크 대표 김광호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53
24 주식회사 성광볼트 대표 이광수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065
25 주식회사 엠아이에이치 대표 김명중 ,박병부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김해병동일반산업단지2블럭-2
26 주식회사 강서중공업 대표 권은자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로 123-17
27 주식회사 재도에프앤아이 대표 이길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237번길 19
28 영남열처리 대표 전이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2로 15-27
29 주식회사 수연PNJ시스템 대표 국형용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172번길 29-26
계 1공구(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29개사)

구 분
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주 소

대표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 정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1 주식회사 쌍곰 대표 이덕한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61(태전동,320번지)

계 2공구(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1개사)

구 분
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주 소

대표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 정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1 주식회사 오토텍 대표 이민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83
2 주식회사 유니코글로벌 대표 김영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16번길 104-38
3 지이산업 주식회사 대표 신대수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 116
4 부광정밀공업 주식회사 대표 박유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138
5 번창케미칼 대표 최영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584
6 주식회사 우신개발 대표 박광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20-45
7 주식회사 대한로프 대표 박성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36-31

계 3공구(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7개사)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는 하수도가 완충녹지 일부와 중복결정되는 면적으로 완충녹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음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3) 공원(변경없음)

4) 녹지(변경없음)

5) 저류지(변경없음)

6)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7) 하수도(변경없음)

8) 상수도계획(변경)

○ 사업지구에서 필요한 공급용수량은 생활용수 106.4㎥/일, 공업용수 567.6㎥/일로 총 674.0㎥/일로

산정되며, 김해시 광역상수도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

자료)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2010,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수요량 예측업무편람
2018.7.31, 환경부

주) 1. 생활용수 상근인구 급수원단위는 상수도시설기준 중 관공서 및 사무소(60~100L/인)의 중간값(80L/인), 이용인구
급수원단위는 상수도시설기준 중 급수량(20~30L/인)의 최대값(30L/인) 적용

2. 각 업종별 공업용수 원단위는 C16(0.50), C20(20.46), C22(3.04), C23(6.52), C24(3.85), C25(2.82), C28(3.34),
C29(1.75), C30(2.34), C31(2.27), C32(1.32), C33(1.65)이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 2호에
따라 사업대상지내 유치업종 원단위는 제조업 원단위의 평균을 산정하여 적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면적(㎡)

비 고
1공구(준공) 2공구 3공구

계 295,539.5 100.0 155,812.4 16,930.1 122,797 산업단지

산
업
단
지

산업시설용지 206,253.5 69.9 102,319.4 16,930.1 87,004

지원시설용지 6,522.7 2.2 6,522.7 - -

공공시설용지 82,763.3 27.9 46,970.3 - 35,793

도로 37,622.8 12.7 22,820.8 - 14,802

주차장 6,088.0 2.1 4,588.0 - 1,500

저류지 8,421.7 2.8 8,421.7 - -

오수처리장 1,255.5 0.4 1,255.5 - -

완충녹지 22,015.3 7.4 9,884.3 - 12,131

공원 7,360.0 2.5 - - 7,360

하수도 (124.2) - (98.2) - (26)

지구 외 도로 5,819 - - - 5,819 산업단지 외

구 분
용수량 일최대

급수량
시간최대
급수량

소화
용수량기정 변경 1공구(준공) 2공구(준공) 3공구

생활용수 96.2 106.4 56.3 8.0 42.1 149.4 224.1
720.0

공업용수 692.0 567.6 251.6 70.4 245.6 637.8 956.7
합 계 788.2 674.0 307.9 78.4 287.7 787.2 1,180.8 720.0



3. 유치업종 중 C20, C22는 산업시설용지 B블록, C블록에 허용, 산업시설용지 D블록에 C22 허용, C23은 산업시설용
지 C블록에만 허용

4. 유수율 0.89, 일최대 첨두부하율 생활용수 1.25, 공업용수 1.0, 시간최대 첨두부하율 1.5 적용, 김해시 수도정비기본
계획(변경)보고서 2017 참조

5. 소화용수량의 계획급수인구는 이용인구 제외하며, 계획인구가 작고 수도이외의 소방수리 및 소방펌프능력을 고려
하여 사용하는 소화용수량(24hr)은 0.5(㎥/min)적용

9) 하수도계획(변경)

○ 사업지구에서 생산공정상 산업폐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생활오수 93.7㎥/일로 산정되며, 자체 오

수처리장 인입 처리한 후 저류지를 통해 기존하천(무릉천)으로 방류할 계획

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4.5, 국립환경과학원
주) 오수전환율 0.88, 분뇨발생유량비 0.006 적용

10)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1)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12)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3)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생략(변경없음)

11. 에너지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공구분할

1공구(준공) 2공구(준공) 3공구

오수량
(㎥/일)

생활오수 84.7 93.7 49.6 7.0 37.1
공장폐수 - - - - -
합 계 84.7 93.7 49.6 7.0 37.1

구 분
면적(㎡) 구성비

(%)
공구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준공) 2공구(준공) 3공구

합 계 206,253.5 - 206,253.5 100.0 102,319.4 16,930.1 87,004
A블럭 143,087.4 감) 3,530.5 139,556.9 67.7 83,756.9 - 55,800
B블럭 63,166.1 감) 16,930.1 46,236.0 22.4 15,032.0 - 31,204
C블럭 - 증) 16,930.1 16,930.1 8.2 - 16,930.1 -
D블럭 - 증) 3,530.5 3,530.5 1.7 3,530.5 - -

기정) 유 치 업 종(11개 업종)
A블럭 B블럭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D35. 전지역: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전지역: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붙임) 업종배치계획도면 참고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BL-1~4

2BL-1
2BL-3~4

3BL-1
3BL-4~8

용
도

허
용
용
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같은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법 제32조제7항제2
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
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화학물질 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단,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
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고시 제2020-60호」제3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추가

·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방
지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배치·형
태·색채 -

건축선 -
조 경 · 차폐녹지 식재 확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경계부에서 3m 확보

기 타
·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내에 발생하는 사면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변경) 유 치 업 종(13개 업종)
A블럭 B블럭 C블럭 D블럭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D35. 전지역: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전지역: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전지역: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전지역: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8BL-1
9BL-1

용
도

허
용
용
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같은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법 제32조제7항제2
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
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화학물질 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단,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
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고시 제2020-60호」제3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추가

·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방
지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배치·형
태·색채 -

건축선 · 중로1-8호선과 접하는 산업시설용지 경계부에서 폭 5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기 타
·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내에 발생하는 사면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BL-2
2BL-5

3BL-2~3

4BL-1~12

5BL-1~6

6BL-1~2

7BL-1

용
도

허
용
용
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같은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법 제32조제7항제2
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
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화학물질 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단,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
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고시 제2020-60호」제3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추가

·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방
지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배치·형
태·색채 -

건축선 -

기 타
·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내에 발생하는 사면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저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생략(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BL-5
1BL-6
1BL-7
1BL-8

용
도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병
동·명동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취약계층이용시설(유아원 및 탁아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형태·색채 -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BL-P
4BL-P
6BL-P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용도외의 허용용도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100분의 9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1500%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름



1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편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 장 총 칙

제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4 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5 장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6 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7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8 장 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9 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제 2편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 장 총 칙

제2 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3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병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편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 병동일반산업단지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

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병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

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나 김해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

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 권장사

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④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효력을 지닌다.

⑤ 지침이 대지 상호간 분할ㆍ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ㆍ조정에 의해 모순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지침의 내

용을 적용한다.

⑥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관련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법령에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적용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본 지침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병동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2. “가구 및 획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계획목적상 분할된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당해 획지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기능,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

하며 가능한 한 권장된 용도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당해 획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6. “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7. “건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8.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지를 말한다.

9.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된 출입구가 설치된 면을 말한다.



10.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단의 대지안에 일반인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통로를 말한다.

11. “간선도로”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거나 연접하여 통과하는 도로로서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

로 해석한다.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5 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지역의 세분 및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에 대한 결정(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2. 1호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

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본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건축계획 심의/허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해당부분 위치 표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전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현황 및 배치도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김해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제 7 조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적용기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단의 대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사항을 반영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

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제 8 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중 향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통

해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제사항이 서로 상이한 필지간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전면도로 폭이 더 큰 필지, 면적이 큰 필지,

강화된 규제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9 조 (가구 및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산업시설용지의 획지 분할 및 합병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자유롭게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

규제사항



1. 산업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필지가 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과소한 규모의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도록 한다.

3. 분할되는 필지의 최소규모는 1,650㎡이상으로 한다.

② 지원시설용지의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위로 하

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단. 필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분할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지의 분할

2. 기부채납 등 토지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제 4 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 10 조 (허용용도)

① 허용용도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

폐율 ·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용도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② 허용용도로 제시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도면표시

※ 건축물 허용용도는 지구단위계획조서 참조

제 11 조 (불허용도)

기정) ① 불허용도 규제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김해시 도시

계획조례」제31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

규칙」[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

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1～3종 사업장 설치를 제한한다.

변경)

② 불허용도로 제시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③ 도면표시

허용용도

규제사항

구 분 규 제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불허용도 규제가 지정된 모든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김해시 도
시계획조례」제31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한한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같은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
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화학물질 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
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단,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
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고시 제2020-60호」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
칙」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지원시설

용지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취약계층이용시설(유아원 및 탁아소)



※ 건축물 허용용도는 지구단위계획조서 참조

제 5 장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건폐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제 13 조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의 최고한도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위한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획지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제 14 조 (건축물의 최고높이)

① 지구단위구역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도면표시       

제 6 장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 15 조 (건물의 방향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전면은 대지의 여건을 감안 통풍,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 16 조 (건축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선은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축한계선 등의 내용 및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 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④ 도면표시

※ 검정실선으로 표기,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도면 참조

제 7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 17 조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허용도

규제사항

건폐율

산업시설용지 70%
지원시설용지 60%

용적률 산업시설용지 300%
지원시설용지 200%

최고높이

권장사항

권장사항



제 18 조 (대지안의 조경)

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가구 및 획지의 조경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② 산업시설용지 중 1BL-1, 1BL-2, 1BL-3, 1BL-4, 2BL-1, 2BL-3, 2BL-4, 3BL-1, 3BL-4, 3BL-5, 3BL-6,

3BL-7, 3BL-8는 차폐녹지 식재 확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경계부에서 폭 3m 확보한다.

③ 도면표시

※ 지구단위계획도면 참조

제 19 조 (조경 및 식재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는 해당 업체가 관리토록 한다.

② 완충녹지, 녹지 및 공원에는 계절별 수종으로 식재토록 한다.

제 8 장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 20 조 (내부동선)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산업단지 내부도로(군계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생산공정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하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부 도로는 가급적 구조물 및 도색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을 구분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주차장)

① 주차장의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되, 변경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된 주차장의 용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차량진출입)

① 지구단위계획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

야 한다.

③ 도면표시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도면 참조

제 9 장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제 23 조 (건축물의 외장)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변의 식생 및 인접건

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의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은 1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시 제시한 안대로 계획하되 가급적 모든 벽에

유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관적으로 유리하고 친환경적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 대수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4 조 (외벽 및 담장의 처리)

①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담장설치를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담장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식재담

장 또는 투시형담장을 권장하되,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간선도로변에 10m 이상의 접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을 금지하되, 벽면에 조경, 벽화,

권장사항

규제사항

권장사항



수퍼그래픽 등 장식처리를 하여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제 25 조 (건축물의 1층의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① 간선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야간조명등의 사용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내용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명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 협

의 결과 및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기준(KAS3701)에 따라 설치한다.

제 26 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② 산업단지 내 영역별 색채조닝을 통하여 쾌적하고 고유한,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색채계획을 지양으로 단지

내 개성표현이 되도록 계획한다.

< Zone별 색채계획 예시 >

제 27 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옥외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건물 및 가로경관과 통합된 디자인을 지향하며,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소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금지하고, 가로형, 문자형, 지주형 간판을 권장한다.

③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김해시 조례 등에 따른다.

조닝 색채계획 예시

A ZONE

B ZONE

조닝계획 ZONE 별 색상 팔레트



< 시설용지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 2편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해 결

정된 “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부문에 적용하며,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결정조

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①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포함한 도로시설물, 포장, 도시안내체계, 가로식재, 가로장치물, 조

명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②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준용한다.

제 3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 및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단, 시행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보다

개선된 공공부문계획 및 설계내용이 수립될 경우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본 지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 2 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 5 조 (설계기준)

① 주행 차로폭 및 보도측 차로폭은 도로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② 승/하차 시설의 형태는 유개승강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승강장의 구조는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제 6 조 (보행입체교차시설)

 ① 보행입체교차시설은 경사로, 지하보도, 육교 등으로 구분한다.

②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및 도로여건상 필요한 경우, 보행자의 횡단에 위험이 높은 지점 등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행입체교차시설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개공지 등의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며 특히, 지하

산업시설 지원시설
Ÿ 가로형 간판은 1업체당 1개소 설치
Ÿ 간판의 가로폭은 건물의 80% 이내, 그리고 최대 10m 이내
Ÿ 세로폭은 80cm 이내로 설치하며 건물의 벽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

Ÿ 업종의 특성과 브랜드 및 상호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색채 사용
Ÿ 저채도, 무채색의 색상을 사용하되 고채도의 원색은 포인트 사용
Ÿ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입체형 설치 권장

설치 예시 설치 예시

도로시설



보도의 출입구는 침상형 공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주변으로는 수목, 지피식물, 화초류를 식

재하여 미관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행입체교차시설의 폭은 보행량에 따라 결정하며 자전거와 장애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경사로와 계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야 한다.

⑤ 지하보도의 출입구나 육교의 계단 전면부에는 보행동선의 지장을 주는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되, 단

육교의 계단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전화박스, 우체통,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시설의 입체시설화는 가급적 지양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한다.

제 7 조 (과속방지 시설)

 ①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면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로구간에 설치하

되, 과속방지시설로 인한 2차사고의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50m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다.

③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출입구, 급경사 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20m내외) 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

제한다.

제 8 조 (자전거도로의 적용범위)

⚬ 일반도로 중 자전거 이용도로 및 이에 부수되는 자전거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

은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계획에 따른다.

제 9 조 (입체보행통로)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시설 및

안내판, 야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제 10 조 (보도포장재료)

① 시공과 개수가 용이하고 염가이며, 대량 구입이 가능한 재료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재료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차량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④ 가로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

⑤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

제 11 조 (보도포장 설계 및 시공)

①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② 보도포장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포장패턴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③ 보도 이외의 장소별 특징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특화된 포장을 조성한다.

④ 포장은 보행자의 시설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이 용이

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 12 조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개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국토해양부)” 등 관

련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② 차량 및 보행 결절부와 주요 시설물의 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내 표지시설



③ 장소, 위치, 성격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거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제 13 조 (설치방식 및 위치)

① 안내 표지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설계, 배치한다.

② 식별성과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며, 유사 형태의 안내표지시

설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로 신축성 있게 규격화 하여야 한다.

③ 연속적인 안내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 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제 14 조 (보행안전 안내시설)

①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부에 안내 표지판 또는 1m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위치를 명

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차량의 접근을 최소화 한다.

② 안내기둥 시설은 주간에는 시각적으로 지역(장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적인 차량 및 보행안내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③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 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띌수 있도록 설계 배치한다.

제 15 조 (수종선정)

①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③ 이식이 용이하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④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은 가급적 배제한다.

제 16 조 (식재방법)

 ① 지구 내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등에 중점 식재하여 경관 향상을 유도한다.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 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한다.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④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 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한다.

⑤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

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 공간을 조성한다.

⑥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 배치를 유도하며,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보

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제 17 조 (도로시설물)

① 방호울타리

1.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

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볼라드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 경계부에 설치, 1~2m 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2.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겸한 볼라드 설치를

권장한다.

3.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각부에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

식을 권장한다.

③ 도로시설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로식재

도로시설물



< 도로시설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치위치 >

제 18 조 (설치기준)

① 가로의 조명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위계에 따라 적합한 조도, 배열방식, 높이 등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조명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 및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기준(KAS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

치한다.

제 19 조 (야간 조명 강화)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② 야간보행밀도가 높은 가로변에는 보행등겸 벤치ㆍ볼라드 설치를 권장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

모한다.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권장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하부조명 강화 >

제 3 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설계도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본 지침을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 분

석과 계획, 설계(현상설계 적극모색)등의 상세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지침의 조정)

① 본 지침 상에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설계 등 상세설계(현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본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관련 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 심의나 자문을 득한 경우

4.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부 칙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구 분 도로변 버스정류장 보행결절점 쌈지공원 및 광장
휴지통 ○ ● ●
벤치 ○ ● ●

공중전화 ○ ○ ●
음수대 ○ ●

파고라, 쉘터 ○ ○
가로 판매대 ○ ○
자전거 보관대 ○
시계탑 ○

버스정차대 ●
※ 필수시설 : ● 권장시설 : ○

조 명

조 명 해당용도 높 이 간 격 광 원 조명방식

볼라드형보행등 보행자전용/우선도로 0.8~1.5m 2~4m 백열등, 나트륨등
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

접지형조명등
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축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등

상향/측향/하향측
간접조명



17. 지정(개발계획)구역계 좌표조서 : 생략(변경없음)

18.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가감속차로 및 대체농로)(변경)

가.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3번지 일원

2) 규 모 : 가감속차로 및 대체농로 설치(A=5,819㎡)

- 대로 1-1-1호선 일부개설 : 가감속차로 설치 (B=6~9m, L=455m, A=3,596㎡)

- 중로 1-8호선 일부개설 : 가감속차로 설치 (B=5~6m, L=161m, A=807㎡)

- 가감속차로 설치 (B=1~9m, L=190m, A=1,057㎡)

- 대체농로 설치 (B=4m, L=90m, A=359㎡)

※대로1-1-1호선의 전체 폭원은 35~49m, 연장은 22,580m임

※중로1-8호선의 전체 폭원은 20m, 연장은 2,087m임

나.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1) 개발기간 : 2018년 ~ 2021년 12월 31일

2) 개발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개발)

다.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36개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37개사

○ 대표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 정준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라.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마. 기반시설계획(도로)(변경없음)

바.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사.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생략(변경없음)

아.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차. 지정(개발계획)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1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없음

중로 1 8 20
보조간선
도 로

2,087
한림면

병동리 891
한림면

병동리산52
일반
도로

- 2016.01.29
일부
개설　

변경
없음

대로 1 1-1 35~49
주간선
도 로

15,828
광로
2-1-3

중1-35
일반
도로

- 1991.12.31
일부
개설　



□ 붙임1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12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유수지, 오수처리장, 소공원, 완충녹지, 하수도)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산업단지

-지구외사업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면적(㎡) 길이(m) 폭원(m) 면적(㎡)

도 로 - - 37,622.8 - - 37,622.8
중로2-23 114 18 2,358.7 114 18 2,358.7 준공
중로2-24 912 15 13,794.2 912 15 13,794.2 준공
소로2-78 114 8 1,029.8 114 8 1,029.8 준공
중로2-28 550 15 8,862.1 550 15 8,862.1 준공 : 123m, 3공구: 427m
중로2-29 217 15 3,413.2 217 15 3,413.2 준공: 121m, 3공구: 96m
중로2-30 103 15 1,662.3 103 15 1,662.3 준공
중로2-36 337 15 5,614 337 15 5,614 3공구
소로2-86 27 8 313 27 8 313 3공구
소로3-72 159 3~5 575.5 159 3~5 575.5 준공
주차장 - - 6,088.0 - - 6,088.0
6-29 - - 1,565.1 - - 1,565.1 준공
6-30 - - 1,500 - - 1,500 3공구
6-31 - - 3,022.9 - - 3,022.9 준공

소공원 - - 7,360 - - 7,360
6-31 - - 5,860 - - 5,860 3공구
6-32 - - 1,500 - - 1,500 3공구

완충녹지 - - 22,015.3 - - 22,015.3
6-39 - - 2,170 - - 2,150.7 준공
6-40 - - 1,273 - - 1,264.8 준공
6-41 - - 5,438 - - 5,421.7 준공

6-42 - - 3,111 - - 3,110.1
준공 : 1,047.1㎡
3공구 : 2,063.0㎡

6-43 - - 10,068 - - 10,068 3공구
유수지 - - 8,421.7 - - 8,421.7
6-10 6,941.7 6,941.7 준공
6-12 1,480 1,480 준공

오수처리장 - - 1,255.5 - - 1,255.5 준공
하수도 - - 124.2 - - 124.2
6-11 - - 70 - - 98.2 준공
6-12 - - 26 - - 26 3공구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

도 로 - - - - 4,403

중로1-8 2,087 20 161 5~6 807 일부개설

대로1-1-1 15,828 35~49 455 6~9 3,596 일부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 : 기정) ㈜ 코람코 자산신탁 대표 정준호 외 36개사

변경) ㈜ 코람코 자산신탁 대표 정준호 외 37개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4. 11. 06.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변경없음



□ 첨부

○ 업종배치계획도(변경)

-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도(변경)


